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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안내

군청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 된 후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

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신청 :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이내

2. 심의위원심의

의견미수용 : 과태료부과

의견수용 : 과태료미부과

의견진술 신청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일반치료는 제외)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방문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내용 작성하여 직접제출(진술내용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진술서와 함께 제

출)

FAX이용 : 차량번호,단속일시,단속장소,연락처,진술내용 등을 작성하여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팩스(061-450-5130)

자주하는질문과 답변

주정차위반안내 무인(CCTV)단속지역 단속법규 단속처리절차

이의제기절차 안내 과태료납부 안내 과태료감경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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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결과통보 : 통지서 발송

의견진술 제출일로부터 30일 ~ 50일 가량 경과 후 군청의 심의결과 (의견수용-과태료면제, 의견미수용-과태료부과)를 의견진술서상의 주

소로 우편통보

결과통보 직후 의견미수용(과태료부과) 대상 자료에 한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차량주소지로 송부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전화번호 : 061-450-5679, 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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